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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ᆞ미 FTA 비준 동의에 대한 환영 
FTA민간대책위원회 환영 성명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금일 우리 국회의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 한ㆍ미 FTA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한국무역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는데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

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EU, ASEAN과 FTA

를 체결함으로써‘FTA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글로

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TA 네

트워크의 구축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

치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FTA 비준 동의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봉합하고, FTA 활용 준비

를 철저히 하여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한ㆍ미 FTA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공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





제2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Ⅰ. ISD 제도란 ?

Ⅱ. 한·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Ⅲ. ISD에 대한 오해, 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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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I  ISD 제도란 ?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임. 

  o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

 ❒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도입해 왔음. 

  o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중 한ㆍEU FTA를 제외한 6개)와 

85개 BIT 중 81개에 포함(ISD 절차인 ICSID에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를 반영

 ❒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함.

  o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요

         ※ 우리의 대세계ㆍ대미 해외투자ㆍ투자유치 규모 (2011.6월까지 누적금액)

      - 對세계 : (한국→세계) 2,675.8억불, (세계→한국) 1,789.5억불

      - 對미국 : (한국→미국) 533.8억불, (미국→한국) 448.9억불 

       (☞ 제4편 한ㆍ미간 투자통계 참고)

  o 우리 해외투자가 집중된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을 2007년 개정하여 

ISD 조항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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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데, 

미국내 경쟁국 투자는 ISD로 보호받는데 우리 투자는 ISD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곤란

 ❒ 투자유치국의 국내소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사법 구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투자 안정을 제고

   o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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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ᆞ미 FTA의 ISD 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

1  한ㆍ미 FTA의 ISD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 ISD 절차 개요도 >

분쟁발생 소급효 배제

협의/협상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냉각
기간
(6개월)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 절차 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처음부터 국내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해야

서면 통보 중재신청서 제출 90일전

중재신청서 제출
협정위반 및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이내

본안전 항변
법률상의 문제 또는 관할권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정지 후 신속결정

중재 본안 심리
ㆍ심리절차, 중재자료 공개

ㆍ협정 및 국제법 적용

중재 판정 당사자간 구속력 보유

중재 판정 집행

해당국 영역 안에서 해당국 법에 
따라 집행

* ICSID/뉴욕협약에 따른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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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 요건

☞ 한ㆍ미 FTA는 1994년 NAFTA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제반 실체적ㆍ

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 참고 4)

1. 물적 대상: 투자(investment)

 ❒ 투자가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의 특징을 지닌 자

산(예시적ㆍ개방적) (제11.28조)

2. 인적 대상: 투자자(investor)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제11.28조)

3. 피소당사자(respondent)

 ❒ 피소당사자는 “국가”임(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송무업무 담당).

   o ISD 청구대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라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를 제기

4. 중재 청구 요건(제11.16조제1항)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을 것

 ②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

󰊱 협정상(제11장 (투자) 제1절) 의무 위반

 가. 내국민대우(제11.3조)

 ❒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나. 최혜국대우(제11.4조)

 ❒ 외국인 투자자를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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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부여

  o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주요 법률체계

에 구현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사법거부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 

  o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 국제관습법상 

경찰보호 제공

 라. 수용 및 보상(제11.6조)

 ❒ 수용의 요건 :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② 비차별적 방식으로, ③ 신속

ㆍ적절ㆍ효과적인 보상, ④ 적법절차와 최소대우기준에 따라서만 투

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o 직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경우 

  o 간접수용: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equivalent) 효과를 가지는 경우

 ❒ 간접수용 (부속서11-나)

  ☞ 한ㆍ미 FTA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되도록, 간접수용 판

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

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포함

  o 간접수용의 판단법리: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결정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투자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③ 목적과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 우리 대법원의 수용 법리상 원칙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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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간접수용의 원칙적 예외: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예시적 목록)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o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 비차별적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음(부속서11-바)

 마. 송금(제11.7조)

 ❒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한ㆍ미 FTA는 국제수지 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

가 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를 인정(미국은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송금부속서)

 바. 이행요건(제11.8조)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산원료 이용 등 불합리한 의무 부과 금지

 사.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등을 부과 금지

󰊲 투자계약

 ❒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① 자원채굴, 

②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공급, ③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

하는 서면계약이나 그 예가 거의 없음.(예 : 인천 제2연육교 건설(영

국투자회사))

󰊳 투자인가

 ❒ 양측은 협정 서명일 현재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각주17)

   ※ 투자계약과 투자인가가 ISD 제소대상에 포함되어 ISD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투자계약은 그 예가 거의 없으며, 투자 

인가는 각주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 우리가 체결한 다수 BIT도 한ㆍ미 FTA의 투자계약, 투자인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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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우산 조항):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여타 모든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ISD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ISD 기각 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 사유에 해당

   ① 협정의 적용배제: 공공퇴직제도ㆍ법정사회보장제도, 보조금 등

   ② 예외: 간접수용 예외(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 규제), 필수적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 제한 등

 

   ④ 현재유보ㆍ미래유보: 필요시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서 해석(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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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절차

1. 중재 청구 제기(제11.16조)

 ❒ 소급효 배제(제11.1조제2항)

  o 발효 전에 발생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ISD 원용 

불가

 ❒ 외국 투자자는 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②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

여” 국제중재 제기 가능(제1항)

  o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기업이 직접 ISD 중재청구를 할 수는 없음. 

 ❒ 이용 가능한 중재기관ㆍ절차(제11.16조 제3항)

  o 피청구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 ICSID협약 당사국인 경우: ICSID협약과 

ICSID 중재절차규칙

  o 양국 중 일방이 ICSID협약 비회원국인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o UNCITRAL 중재규칙

  o 기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라 청구 제기 

가능(예: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World 

Bank 산하 기구로 ICSID 협약은 147개국이 당사국(우리나라와 미국 포함)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법 

해석에 관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2. 중재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제11.17조)

 ❒ 한ㆍ미 FTA 협정에 따른 ISD 회부에 대해 사전 동의

3.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와의 관계

 ❒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ISD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개시하였더라도 이를 포기하면 됨(제11.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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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일단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ISD 청구는 불가능한 특칙(Fork-in-the-road) 적용(부속서11-마)

   ※ 택일 방식(Fork-in-the-Road): 국내법원과 국제중재중 하나를 택일

4. 중재의 절차의 진행

 ❒ 중재인의 선정(제11.19조)

   o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

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

     -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

총장이 제3국적의 중재인 임명 가능

       ※ ICSID 협약에 따라 ICSID 회원국(147개)은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을 

사전에 지명해 둠(총526명 등재). 

 ❒ 중재의 수행(제11.20조)

  o 모든 중재절차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

  o 제소한 투자자 모국 정부 및 외부조언자(amicus curiae)의 의견제출권을 인정

  o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신속 심리 규정

  o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권리 보전, 관할권 보장을 위해 잠정적 보호조치를 

명령 가능

    - 다만, 압류를 명하거나 위반임을 주장하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함.

  o 상소절차 수립 노력

 ❒ 투명성(제11.21조)

  o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단, 비밀정보는 보호)

 ❒ 준거법(제11.22조)

  o 한ㆍ미 FTA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o 투자자가 당초 당사국 의도와 다르게 협정 해석을 임의로 하여 중재 

판정부가 엉뚱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리는 협정의 해석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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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판정의 효력(제11.26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향후 3년내 양 당사국은 중재판정의 재심을 위한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예정(부속서11-라)

 ❒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급 또는 ②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한정

  o 중재판정을 통해 해당 정부조치의 취소ㆍ변경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

 ❒ 피청구국의 판정 불이행

  o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 제22.9조

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어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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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SD에 대한 오해, 진실은 ?

1  ISD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반대측 주장)

 o ISD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제도라서 NAFTA에서 멕시코기업이 미국 

정부를 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하나도 없음. 

 o 한-미처럼 사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손해를 회복하면 충분함. 

 o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민사절차가 아닌 국제중재에 전가하며, 개인간 

민사계약상의 불이행을 국가에게 전가시키게 됨. 

 o 지금까지 우리기업이 한번도 제소한 적이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정부주장은 근거 없음. 

 ❒ 우리나라는 1968년이래 2,675.8억불을 해외에 투자하고 1,789.5억불을 유

치하여 해외투자가 외자 유입보다 더 활발하므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가 필요

  o 특히,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대미투자(345.9억불)는 대한투자

(99.4억불)의 3배 이상

 ❒ 우리 기업이 ISD를 이용한 실적이 없었으나, 추후 우리 투자자가 외국

에서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활용 가능한 

ISD제도를 유지할 필요

 ❒ ISD 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관련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ㆍ중재를 희망하므로, 투자유치국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중

립적인 제3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발전된 제도임. 

  o ISD제도는 이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보다 원활한 투자자본의 흐름을 보장

 ❒ 국제분쟁해결절차가 결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니

라는 점은 그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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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ISD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은 15건 

승소하였으며, 22건은 패소

  o 중재위원 선임절차가 비슷한 WTO상 한-미 분쟁의 경우, 확정판결 사건 

10건 중 우리의 제소건이 7건, 피소건이 3건인데, 한국이 7건을 승

소(2배이상의 승률)

《 미국 관련 ISD 현황 》

 ❒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의 제소건은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15건임(UNCTAD의 국제투자조약에 근거한 분쟁 기준, 

2010년말 현재). 

  o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중 15건 승소, 22건 패소

  o 미국 정부 피제소 15건중 6건 승소

 

구분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계류중 기타 계

제소

(미국기업 → 외국정부)
22

(20.4%)

15
(13.9%)

18
(16.7%)

48
(44.4%)

5
(4.6%)

108

피제소

(외국기업 → 미국정부)
 6

(40%)
- -

 9
(60%)

-  15

 ❒ ISD는 개인간의 계약불이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투자유치국 정부(중앙

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개인간 

민사계약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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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공공정책 자율권이 훼손된다?

(반대진영측 주장)

o ISD 도입으로 앞으로 정부는 공공정책을 펼 수 없게 됨.

 - 아무리 공공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과 경쟁관계로 

파악되는 순간, 미국 투자자들은 해당 공공사업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 

자체를 문제 삼을 것임.

 - ISD 도입 자체가 사전 검열처럼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를 유발

하는바, 국가의 정책 추진의 자율성이 제약 당함.

 ❒ 기본적으로 정부 조치가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정부의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

 ❒ 특히, 한ㆍ미 FTA 협정상 ISD 제소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ㆍ미 

FTA와 관련된 모든 조치(공공정책 포함)가 ISD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님. 

  o ISD 제기는 ① 투자유치국이 의무(협정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②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한바, 실제 발동 요건도 엄격히 제한(협정 제11.16조).

  o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ㆍ미래 유보 등을 통해 우리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므로, 이들 분야에서는 ISD 제소 근거가 없음  

(☞ 제1편 Ⅳ항 참조)  

  o 협정적용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부속서I(현재

유보)과 부속서II(미래유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ISD 제기 근거가 없음. 

   -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들(사회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교육ㆍ에너

지ㆍ운송ㆍ방송ㆍ환경 서비스 등 44개 분야)은 협정문에 유보로 처리된바, 정

책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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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제한

되는 것이 아님. 

  o 된서리효과로 공공정책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공공

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 

가능성이 낮으며, 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ISD 제도로 인해 

권한의 제약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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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반대측 주장)

o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임.

 -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사무총장이 의장 중재인을 임명

 - ICSID 중재인은 오로지 금융이나 상업 등에 관련된 법전문가일 것을 요

구할 뿐으로, 초국적 기업측에 편향되어 있음

 -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

 - 국제중재 판정의 결과는 예측 불가능

 ❒ 한ㆍ미 FTA 협정은 제3의 의장중재인은 양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되, 

의장중재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규정(제11.19조제3항)하여 중립성을 보장

 ❒ 또한, 한ㆍ미FTA는 중재심리과정 및 각종 자료를 일반에 전면 공개하

는 투명성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

   ※ 중재인은 절차개시전에 소정의 보수 이외에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보상도 받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분쟁당사자들과의 과거 및 현재의 각종 관계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토록 강제하고(ICSID 중재절차규칙 제6조) 있으며, 중재인의 

부패를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하고 있음.

 ❒ 제도적ㆍ경험적 관점에서 볼 때,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 D.C.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

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o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제도라면 현재와 같이 14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절차로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임. 

 ❒ 실제로, NAFTA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해 보면,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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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아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총 4건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2건, 불리한 판정 결과 2건이었던 반면, 

  o 제3의 중재인을 분쟁당사자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한 사례 총 9건 중,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 결과 6건, 불리한 판정 결과 3건이었음. 

 ❒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 승소는 15건, 미국 

기업 패소는 22건임.

 ❒ 2011년 6월 현재 ICSID 중재사건 중 중재인, 조정인 및 임시 위원회

회원 역임자의 국적별 현황(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음.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독일 호주 이탈리아

137 126 107 89 77 53 39 38 37 34

                                          (자료: ICSID, The ICSID Caseload - Statistics, 2011)

  o ICSID 협약상 각 회원국별로 동일하게 중재인 후보 4명, 조정인 후보 

4명, 이렇게 모두 8명을 지명함(현재 총 526명이 등재).

  o 역임자의 국적별 통계에서 미국인 수가 많은 것은 전체 ISD 사건 390건 

중 미국(투자자 제소 또는 정부 피소)이 관여된 사건이 123건에 달하기 

때문에 당사자(제소 투자자 또는 피소 정부)가 중재인 1명을 지명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임. 즉, 미국인이 ICSID 중재사건을 수적

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임. 

  o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1966년 발효, 147개국)에 가입한 이래 ISD 

제소, 피소 건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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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반대측 주장)
 o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
 o 한국의 검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 중재에 회부 가능

 ❒ 중재판정부 결정이 국내법 해석에 우월한 권한을 가지지 않음.

  o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원 제소시 한국 사법부가 한･미 FTA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

  o 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 제소시 국내법이 아닌 한ㆍ미 FTA 협

정문을 기준으로 국제중재판정부가 판정을 하나, 양 당사국 정부가 문

제된 협정 조문의 해석을 하게 되면 ISD의 중재판정부는 동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함(협정문 제11.22조 제3항).

    - 이는 중재판정부가 양국이 협정 체결시 의도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협정문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

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o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 관련 문제를 심리하게 되는 경우는, △ 적법절차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부인, 정당한 

변론권의 박탈 등 재판 절차를 명백히 부당하게 진행) 등을 그 대상으

로 할 뿐임.

    - 예컨대, △ 국내 사법절차상 항소를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매입의

무가 과도하여 자국민과 외국 투자자를 차별하여 사실상 항소를 곤

란하게 만든 경우(Loewen v. 미국, 1998), △ 사법부가 강제집행 절

차와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Petrobart 

v. 키르키즈스탄, 2003) 등임. 

  o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 판단 자체가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파악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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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자 제소시 중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

(반대측 주장)

o 한ㆍ미 FTA에서 당사국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전혀 없음.

 ❒ 사전동의조항은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이며,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됨. 

  o ISD가 포함된 우리 FTA(6개) 전부와 한ㆍ중 투자보장협정 등 대부분

의 투자협정에 이러한 사전 동의조항(무조건적 동의조항 또는 동의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분쟁해결절차 도입으로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 등에 비추어 패소할 것

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o 통상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시, ISD 청구 제기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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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대진영측 주장)

o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보듯이 정당한 환경정책이라도 국제 중재에 회부

될 수 있음.

 ❒ 동 사건은 정부의 정당한 환경정책도 도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되었던 투자자의 소유권이 부인되어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영구히 박탈되는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o 멕시코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완비 또는 발급

될 것이라고 보장했지만,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 후, 군 정

부가 허가발급을 거부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o 미국 투자자는 여전히 동 쓰레기 매립장의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

나 멕시코 정부의 조치로 동 매립장의 투자 가치가 전면적으로 박탈

된 바, 중재재판부는 이를 간접 수용으로 판정함.

 ❒ 동 사건과 같이 정부조치가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간접수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환경정책은 ISD 제소 우려 없음.

 ❒ 한ㆍ미 FTA는 NAFTA와 달리 환경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 정책은 

간접수용에 대한 예외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한ㆍ미 FTA하에

서는 환경정책의 입안ㆍ집행에 제약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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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으로 ISD 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반대진영측 주장)

o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서에 존재하지 않음.

o 부동산 정책 중 각종 지구 지정, 예를 들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의 

제한ㆍ규제는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

o 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법상으로 간접수용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

법 제23조 제3항), 헌법재판소도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과 구

별하여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간접수용에 해당

하는 재산권 침해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바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97 헌바 26) : 1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 상태로 환매권도 부여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규제 이외의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한ㆍ미 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공공복지 목

적”으로 열거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

공복지 목적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분야도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할 

경우 간접수용이 아님(부속서 11-나 각주 19).

  o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제한･규제, 그린벨트 지정도 공공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 

 ❒ 더군다나, 간접수용은 정부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조치가 이에 해당되어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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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수용이 헌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보상을 투자자에게 하도록 

강요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에서는 우리측 요구에 따라 수용 및 보상조항을 통한 보상

범위에서 ‘재산권’만을 규정하고 ‘재산상 이익’은 배제시켜 우리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범위와 조화를 이룸.

  o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경제적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 헌마 484)

 ❒ “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보다 더 우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임.

  o 우리 헌법 제11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헌법상 외국인은 우리 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됨(헌법 제6조제2항).

  o 수용에 대한 보상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이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다르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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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IT보다 FTA에서 ISD의 제소가 더 많다?

 (반대측 주장)

 o BIT 보다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은 FTA에서의 ISD는 제소가능성이 높음.

- 즉, BIT는 국내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설립후 투자)를 제소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한ㆍ미 FTA는 “설립전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o 한ㆍ미 FTA에서 제소가 발생하여 패소할 경우 그 영향력은 FTA 특혜관

세 중단이라는 관세보복도 야기할 수 있음. 

 ❒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음.

  o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간에는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이행요건 등) 투자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설립전 투자”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투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며, 실제 투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의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말함(즉, 투자를 시도 중인 (“attempt to 

make an investment”) 것을 지칭)

        한편, 한ㆍ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o 제소 가능성과 관련, 2010년말 현재 총 390건의 ISD 사례중 BIT상 

ISD 제소는 303건(78%)이며, FTA에 근거한 ISD 사건은 51건(13%)에 불과

 ❒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 국가간 분쟁절차 회부를 거쳐 

FTA 협정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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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국의 중재재판부 판정 불이행으로 인한 종국적인 보복조치 규정은 

한ㆍ칠레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서도 규정

《 전체 ISD 현황 》

   o 중재 패널 유형에 따른 현황(총 390건)

                                                                        (2010년말 현재)

  

계 ICSID UNCITRAL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SCC)

국제상공
회의소
(ICC)

임시중재
카이로 

국제상사
중재센터

기타

390 245
(62.8%)

109
(27.9%)

19
(4.9%) 

6
(1.5%)

4
(1.0%)

1
(0.3%)

6
(1.5%)

   o 판정 현황

  

계
종결 사건(197)

계류중 기타
국가 승소 투자자 승소 합의

390 78
(20.2%)

59
(15.1%)

60
(15.4%) 

164
(42.1%)

2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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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주-미국 FTA에 ISD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반대측 주장)

 o 호주-미국 FTA는 ISD를 제외

 ❒ 미국과 호주 양국은 대외적으로 양국간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양국이 동일한 영미법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FTA에 

ISD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됨. 

  o 단, ISD 제외 댓가로 호주가 미국에 대한 투자 사전심사 기준액을 상향 

조정(2억 호주불 → 10억 호주불)해 주는 등 큰 대가를 지불했던 것으로 

파악

  o 아울러 여전히 ‘상황변화시’ ISD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규정(미ㆍ

호주 FTA 협정문 제11.16조).

  o 미ㆍ호주 FTA 체결 당시(2004), 호주의 외국자본 유입이 호주의 해외투

자보다 월등히 많았고, 미국의 대호투자가 호주의 대미투자를 상회하

고 있어 호주로서는 ISD 도입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세계 → 호주: 1조1,519억 호주달러/ 호주→ 세계: 6,731억 호주달러

    ※ 미국 → 호주: 3,623억 호주달러   / 호주 → 미국: 2,797억 호주달러

  o 자원부국인 호주의 경우 외국인투자 중 자원개발관련 투자가 금액

기준 58%를 차지

 ❒ 또한, 2011.4월 신통상정책으로 인해 ISD 도입에 부정적인 자국의 

입장 때문에 호주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약화되는데 대한 

우려도 호주국내에 있음. 

 ❒ 호주는 현재 기체결 FTA 6개중 4개에 ISD를 포함하고 있으며, 23개국

과 체결한 BIT 대부분이 ISD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UNCTAD DB, 

2011.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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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SD 포함 FTA: 싱가포르(2003), 태국(2005), 칠레(2009), 뉴질랜드 및 ASEAN(2010)

   o ISD 미포함 FTA: 미국(2004), 뉴질랜드(1983)

   o ISD 포함 BIT: 중국(1988), 베트남(1991), 파푸아뉴기니(1991), 폴란드(1992), 

헝가리(1992), 홍콩(1993), 인도네시아(1993), 루마니아(1994), 체코(1994), 

라오스(1995), 필리핀(1995), 아르헨티나(1997), 페루(1997), 파키스탄(1998), 

칠레(1999), 인도(2000), 우루과이(2002), 이집트(2002), 스리랑카(2002), 리투

아니아(2002), 멕시코(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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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측 주장)

 o 미국 내에서 조차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 반대

10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던데?

 ❒ NAFTA에 ISD가 도입된 이후, 미국 정부의 피소 사례 증가로 미국내 

일각에서는 ISD에 대한 비판 의견(당시 미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 및 공공정책적 규제권

의 위축 우려 등)이 대두된 바, 2004년 BIT 모델 문안을 개정하여, 관

련 우려사항을 반영

  (실체적 측면) 

  o 최소대우 기준을 국제관습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수용 

관련 부속서를 채택하여 간접수용의 정의, 판단법리,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예외 등을 명시

  (절차적 측면) 

  o 투명성 조항 도입(중재자료와 심리절차 공개), 제3자 의견제출권 보장, 

남소 방지 규정(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규정 등), 단심제의 

단점 극복(최종판정 이전에 판정문 검토 절차, 협정발효후 상소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

    ※ 반대측에서 주로 인용하는 비판론은 모두 2004년 미국 BIT 모델문안 도입 이전에 

제기된 사항

 ❒ 한ㆍ미 FTA는 미국의 2004년 BIT 모델 문안 수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도 실체적, 절차적으로 우리 법ㆍ제도상의 법리를 포함하여 ISD 제도

를 더욱 개선함. 

  o 간접수용 부속서 문안을 대폭 수용하여 우리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의 법리 등을 규정하고,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하여 공공정책적 규제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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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국어ㆍ영어를 모두 공식 중재언어로 규정하고, 의장중재인의 제3국 

요건을 명기하였으며, 투명성 규정ㆍ제3자 의견제출권ㆍ비분쟁 당사

국 의견제출권 등을 규정

  o 본안전 항변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 협정발효후 양국간에 적용될 상소

메커니즘 수립 고려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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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열린우리당 ISD 협상결과 평가보고서(07.7월) 평가내용 발췌

□ 한ㆍ미FTA에서 투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FTA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OECD, UN 등의 국제기구의 규범에 맞추어 기업 설립 등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및 그 외에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o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그간 우리가 체결한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에서 이러한 폭넓은 정의를 사용하였으며, 한미

FTA 투자분야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투자 범위를 논의하였음.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ISD 등 국제적인 투자분쟁 제도에 대

해서 투자분쟁제도의 주권 잠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1) 

투자분쟁에 있어서는 수세기동안 외국인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국제법

을 적용해왔고, 2) 현재는 이러한 투자분쟁제도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이익 조절 기능을 담당,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유익함

이 입증되었으며, 3)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활성화와 투자안정화 

시스템으로 순기능을 행사하고 있음.

  o ISD는 기본적인 투자진흥책의 하나로 그동안 국가들에 대한 청구액은 

23억불을 상회 하였으나, 실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300만불에 그쳤음.

□ ISD 조항의 경우 환경, 조세, 부동산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심사대상

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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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국 내에 2만여개 우리 기업이 320억불을 투자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

□ 또한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 할 것임.



- 122 -

참고 6  우리의 BIT 체결현황

 1. 투자보장협정(BIT) 발효 현황(85개국)   
 

  * ISD제도는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있으며, 우리가 체결

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ㆍEU FTA를 제외한 6

개)와 85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 발효중인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ISD조항이 없는 협정은 4개에 불과

(2011.8 현재)

발  효(85)
ISD 불포함 

국가(4개국)
비  고

구주 

지역

(32 

개국)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덴마크(’88), 헝가리

(‘89), 폴란드(’90), 러시아(‘91), 오스트리아(’91), 이탈

리아(‘92), 우즈베키스탄(’92), 리투아니아(‘93), 터키(’94), 

스페인(‘94), 체크(’95), 그리스(‘95), 타지키스탄(’95), 

핀란드(‘96), 포르투갈(’96), 카자흐스탄(‘96), 라트비아

(’97), 우크라이나(‘97), 스웨덴(’97), 벨라루스(‘97), 네덜

란드(’05), 슬로바키아(‘06), 알바니아(’06), 크로아티아

(‘06), 불가리아(’06), 아제르바이잔(’08), 루마니아

(‘08), 키르키즈(‘08), 벨ㆍ룩셈부르크(’11)

독일

프랑스

‣ 개정된 협정

  - 네 덜 란 드

(’75),벨.룩

셈 부 르 크

(‘76), 루마

니아(’94)

‣ 한.EFTA FTA 

  ('06)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는 

투자보장 제외)

아시아

지역

(16 

개국)

스리랑카(‘80), 방글라데시(’88), 말레이시아(‘89), 태국

(’89), 파키스탄(‘90), 몽골(’91), 인도네시아(‘94), 인도

(’96), 라오스(‘96), 필리핀(’96), 캄보디아(‘97), 홍콩(’97),

일본(‘03), 브루나이(’03), 베트남(‘04), 중국(‘07)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개정된 협정

  -베트남(‘93), 

   중국(’92)

‣ 한-싱가폴 FTA 

   ('06)

아프 

리카

-중동

지역

(22 

개국)

이집트(‘97), 카타르(’99), 사우디아라비아(‘03), 이스라

엘(’03), 오만(‘04), 아랍에미리트(’04), 요르단(‘04), 이

란(’06), 레바논(‘06), 쿠웨이트(’07), 튀니지(‘75), 세네

갈(’85), 남아공(‘97), 나이지리아(’99), 모로코(‘01), 알

제리(’01), 모리타니아(‘06), 리비아(’07) 모리셔스(‘08), 

가봉(’09), 부르키나파소(‘10), 콩고공화국(’11)

‣ 개정된 협정

  - 이란(‘98)

미주 

지역

(15 

개국)

파라과이(‘93), 페루(’94), 아르헨티나(‘96), 볼리비아(’97), 

니카라과(‘01), 온두라스(’01), 파나마(‘02), 엘살바도르

(’02), 멕시코(‘02), 과테말라(’02), 코스타리카(‘02), 트리니

다드토바고(’03), 가이아나(’06), 자메이카(’07), 도미니

카(‘08)

※ 한-미간 투

자보장에 관한 

각서교환(‘60),

양국간 투자촉

진 협정(’98)

상에는 ISD 조

항이 없음. 

‣ 한ㆍ칠레 

FTA    ('04)

‣ 한ㆍ미 FTA 

  ('07.6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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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

연번 국가 발효일 ISD 조항 포함 여부

1 네덜란드 1975.6.1
(2005.3.1 개정본 발효)

포함

2 영국 1976.3.4

3
벨기에ㆍ룩셈부르크 

경제동맹

1976.9.3
(2011.3.27 개정본 발효)

4 덴마크 1988.6.2

5 헝가리 1989.1.1

6 폴란드 1990.2.2

7 오스트리아 1991.11.1

8 이탈리아 1992.6.26

9 리투아니아 1993.11.9

10 스페인 1994.7.19

11 루마니아 1994.12.30
(2008.1.11. 개정본 발효)

12 체코 1995.3.16

13 그리스 1995.11.4

14 핀란드 1996.5.11

15 포르투갈 1996.8.12

16 라트비아 1997.1.26

17 스웨덴 1997.6.18

18 슬로바키아 2006.2.7

19 불가리아 2006.11.16

20 독일 1967.1.15

불포함

21 프랑스 1979.2.1

※ 27개 EU회원국 중 22개국과 BIT체결, 20개국과 ISD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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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참고 7  기체결 FTA의 ISD 포함 현황

구분 상대국
ISD 조항 

포함 여부
관련 조항

발효

(7건)

칠 레

( ‘04.4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싱가포르

(‘06.3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EFTA

(‘06.9월 발효)
O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ㆍ리히텐슈타인공

국ㆍ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6조

ASEAN

(상품 ‘07.6월,

서비스 ‘09.5월, 

투자 ‘09.9월 발효)

O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제18조

인 도

( ‘10.1월 발효)
O 제10장 제3절

E U

(‘11.7.1 잠정발효)
X

-

*개별회원국과의 BIT에 ISD 포함

페 루

(‘11.8.1 발효)
O 제9장 제2절

타결

(1건)

미 국

(07.6월 협정 서명)
O 제11장 제2절



제3편 서비스ㆍ투자/중소기업분야 서한교환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Ⅱ. 서한교환 주요 내용

Ⅲ. 의의 및 향후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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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및 경위

II  서한 교환 주요 내용

 ❒ 6.3 우리 국회에 제출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

정에서 한ㆍ미 FTA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ㆍ투

자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대한 국내적 논의 동

향을 고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한 바, 미측은 협정내용의 수정을 수반

하는 논의에 난색 표명 

 ❒ 양측은 협정 발효후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대한 제기사

항을 양국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 및 “서비

스ㆍ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ㅇ 10.30(일) 한ㆍ미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합의 

1  서비스ㆍ투자 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한ㆍ미 FTA ‘서비스ㆍ투자 위원회’ 설치에 합의

  ㅇ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ㆍ투자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이중 장치를 통해 보다 신중한 협정 이행 도모

     ※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협정상 설치규정이 이미 존재(한ㆍ미 FTA 부속서 13-다)

 ❒ 서비스ㆍ투자 위원회는 아래 기능을 수행

  ①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의 이행과 집

행을 점검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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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ㆍ개발

  ③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

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검토

 ❒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

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

시 회의도 개최 가능)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미 양국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 첫 회의 개최 후 1년 내에 활동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s)와 함께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에 보고

 ❒ 중소기업 작업반은 아래 기능을 수행

  ① 협정 이행이 중소기업의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

  ② 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ㆍ개발

  ③ 협정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그 밖에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관련 사안을 검토

 ❒ 동 작업반은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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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의 및 향후 계획(안)

1  서비스ㆍ투자 위원회 설치

 ☞ 미국의 기체결 FTA(14개)중 서비스ㆍ투자 분야 논의를 위해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는 협정은 한ㆍ미 FTA가 유일

 ❒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

즘 설치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 소집) 

 ☞ 서비스ㆍ투자 분야 이행상의 문제점 해소 모색

 ❒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결과 지향적인 구

체적 활동 수행)

 ❒ 동 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 

    ※ 서비스ㆍ투자 협정 이행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

의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

  ㅇ 투자자ㆍ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ㅇ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해 미 행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요청  

 ☞ 미국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채널로 활용

 ❒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활용

2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중 최초로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 한ㆍ미 FTA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 채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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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내 생산의 50%,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ㆍ미 

FTA의 영향 평가와 이에 기초한 대처방안 협의통로 마련 

      ※ 우리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상세 별첨) 

        - 사업체수 99.9%, 고용 87.7%, 제조업 생산 50.5%, 수출 33%

 ❒ FTA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많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협의 

      ※ 6.23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총 14개 단체)는 한ㆍ미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

  ㅇ 우리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과정에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하여, 중소

기업 작업반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 추진

 ☞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작업반에서 논의ㆍ해결 모색

 ❒ 우리 중소기업 관련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통

한 해결방안 모색

  ㅇ 특히, 국내에서 우려가 높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도 중소기업 작

업반의 논의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의 범위는 각자 국내 법령과 기준에 따르기로 각주에서 규정 (별첨)

 ❒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책 협의채널로 활용

 ☞ 공동위원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결과지향적인 활동 모색

 ❒ 동 작업반은 첫 회의(발효후 90일내) 개최 후 1년 내에 작업반 활동 

결과와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ㅇ 작업반 활동결과 보고서와 중소기업 관련 권고(recommendations)의 

작성과정에 우리측 관심사항과 제기사항을 반영하여, 협정 이행과정

에 우리 중소기업의 이익 증진 도모

 ❒ 동 작업반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결과 지향적인 활동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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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참고 9  서비스ᆞ투자 위원회 설치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ᆞ미간 서비스ᆞ투자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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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한 (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스 무역

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비스ㆍ투자 위원회를 설

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

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ㆍ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ㆍ감독하고, (2) 한ㆍ

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ㆍ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

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

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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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

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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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종훈    2011년 10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간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에서 서비

스 무역과 투자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서

비스ㆍ투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의 감독을 도와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ㆍ투자 위원회는 (1)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ㆍ미 자

유무역협정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ㆍ감독

하고,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

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ㆍ개발하고, (3) 이들 분야에서 한ㆍ

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

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공

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

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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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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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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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본 : 미측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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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한 개요 요약표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서비스ㆍ투자 위원회(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ㆍ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①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한ㆍ미 FTA 제11장, 제12장 

및 제14장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ㆍ감독

 ② 한ㆍ미 FTA가 이들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ㆍ개발

 ③ 이 들 분야에서 한ㆍ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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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ᆞ미간 서비스ᆞ투자 교역 현황 

 1. 한ᆞ미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00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교역액 213.8 286.2 334.3 390.8 386.3 340.8

전체 교역에서 
서비스 비중

  25%   29%   31%   32%   32%  34%

    * 출처: 한국은행

 2. 한ᆞ미 투자 현황 

  � 금년 6월 이후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가 대미 투자유치 규모를 상회 (누적

기준, 미→한 449억불, 한→미 534억불)

(단위: 억불, %)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6

누계

미 → 한

(비중)

38.8 26.9 17.0 23.4 13.3 14.9 19.7 11.1 448.9

(34.4) (23.3) (15.2) (22.3) (11.3) (12.9) (15.1) (20.7) (25.1)

한 → 미

(비중)

19.2 14.4 21.8 44.2 62.4 39.4 50.5 125.8 533.8

(29.4) (14.7) (11.3) (14.7) (20.0) (12.7) (14.4) (46.8) (19.9)

   ※ 대한국투자는 1962~2011.6월간, 대미국투자 누계기간은 1968~2011.6월간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신고기준)

 3. 한국의 업종별 대미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제조 도소매
농ㆍ임업ㆍ

어업ㆍ광업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통신

숙박

음식점
건설 운수

여가관련

서비스

금 액 113.3 107.3 39.6 39.1 26.2 20.0 10.2 7.1 6.4 4.31

비 중 27.5 26.0 9.6 9.5 6.4 4.9 2.5 1.7 1.6 1.0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2010 총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 (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서비스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농ㆍ축ㆍ수산ㆍ광업

금 액 268.8 132.9 35.5 0.7

비 중 61.4 30.3 8.1 0.2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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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참고 10  중소기업 작업반 설치

  1. 서한(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2. 서한 개요 요약표 

  3. 한ᆞ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4.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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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한 (우리측 제안 및 미측 회답)  한글본 및 영어본

< 비공식 번역 한글본 : 우리측 제안 >

  

론 커크  2011년 10월 30일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커크 대사 귀하,

“중ㆍ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

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단계

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ㆍ미 자유무

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

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1)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2) 중소기업이 한ㆍ미 자

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ㆍ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

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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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그 밖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째 회

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

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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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번역 한글본 : 미측 회신 >

김종훈 2011년 10월 30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김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중ㆍ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양국 경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ㆍ미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보

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당사국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에 우리 각 정부 대표로 구성된 중소기업 작

업반을 설치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중소기업1)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2) 중소기업

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보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ㆍ개발하고, (3)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루고, (4) 이 작업반이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기구 및 작업반과 

1)  이 작업반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

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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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 작업반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감독될 것이며 그 밖에

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

이 될 것이다.  

이 작업반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그 첫 번

째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매년 회합할 것이다. 이 작업반은 그 첫 번째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고와 

함께 그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우리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서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론 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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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본 : 우리측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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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본 : 미측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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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한 개요 요약표

구 분 내 용

합의 형식 - 서한교환

합의 내용 - 중소기업 작업반(Working Group on SMEs) 설치

회의 개최

- 1차 회의는 협정발효 후 90일 이내 개최

- 이후 매년 개최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개최도 가능

운영 방식
-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의해 감독

- 한ㆍ미 FTA 제22.2조의 규정 적용

작업반 구성 - 양국 정부 공무원

작업 내용

 ① 한ㆍ미 FTA의 이행이 중소기업에 의한 생산, 유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

 ② 한ㆍ미 FTA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의 이득을 

중소기업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ㆍ개발

 ③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이 작업반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

향후 작업계획
- 1차 회의로부터 1년 이내에,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제출

중소기업의 

범위

(각주 내용)

- 중소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상에 그렇게 정의되거나 취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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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ᆞ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해당업종 한 국 미 국

제조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o 500인 이하(전체 업종의 75%)

 - 섬유, 화학, 금속, 운송기기제작 등 

일부 업종은 750~1,000인 이하

광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500인 이하

도매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100인 이하

소매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super markets and grocery stores 

: 30백만불

건설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매출액 33.5백만불 이하

 - 철근, 골재, 석재 등 일부 업종은 

14백만불

운수업

o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o 승객운수: 매출액 7백만불 이하

 - 트럭운수: 매출액 25.5백만불

 - 항공ㆍ철도 운수: 1,500인, 

해상운수: 500인

농업, 임업

 및 어업

o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o 농업(축산업 포함) : 매출액 0.75백만불 

이하

 - 임업 : 매출액 7백만불

 - 어업 : 매출액 4백만불

서비스업

o 50~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300억원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o 대부분 매출액 7백만불 이하 

  (업종에 따라 상이)

《자료 출처》

  o 한국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

  o 미국 : 연방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중소기업 기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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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소기업의 경제 비중 (2011.5월,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09)

(단위 : 개,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3,069,400 2,916 3,066,484 (2,685,856) 99.9

종사자수 13,398,497 1,647,475 11,751,022 (5,217,922) 87.7

 ○ 제조업(종사자 5인이상) (2009)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111,722 596 111,126 99.5

종사자수 2,798,297 647,846 2,150,451 76.8

생산액 11,678,402 6,119,855 5,558,547 47.6

부가가치 3,926,600 1,944,638 1,944,638 50.5

 ○ 서비스 (2005)

(단위 : 개, 명, 억원, %)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 2,112,535 3,246 2,109,289 (1,860,210) 99.8

종사자수 6,904,504 628,258 6,276,246 (3,445,142) 90.9

매출액 7,837,007 1,635,125 6,201,882 (1,908,845) 79.1

부가가치 2,252,189 409,199 1,842,991 (720,227) 81.8

□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비중

(단위 : 억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042 32.0% 1,136 30.6% 1,305 30.9% 1,173 32.3% 1,539 33.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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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ᆞ미 주요 경제통계

1  한ᆞ미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년 도  한 국  미 국 비  고

국내총생산
(명목GDP, 억불)

2009

8,325 142,563 한국의 17배
미국(1위), 한국(15위)

1인당GDP
(PPP기준, 불)

27,978 46,381 한국의 1.7배
미국(6위), 한국(31위)

경제성장률
(실질, %)

(2009) 0.2
(2010) 6.1P

(2009) △2.6
(2010)  2.6P

인 구 2010 4,850만명 3.2억명
한국의 6.5배
미국(3위), 한국(26위)
☆ 전세계 인구: 69억명

국토면적(천ha) 2009 9,972 982,668
한국의 98.5배
미국(3위), 한국(108위)
☆ 전세계 평균: 53,853.6

상 품
교 역

(십억불)

총액

2009

687 2,661
한국의 3.9배
미국(1위), 한국(10위)

수출 364 1,056
중국(1위), 미국(3위), 
한국(9위)

수입 323 1,604 미국(1위), 한국(12위) 

수지 41 △549

서비스
교  역

(십억불)

총액 132 805
한국의 6.1배
미국(1위), 한국(14위)

수출 57 474 미국(1위), 한국(19위)

수입 75 331 미국(1위), 한국(14위)

수지 △18 139

* 출처: 한국무역협회 ｢세계속의 대한민국 2010｣, WTO ｢World Trade Statistics 2010｣

** P는 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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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시장가격)
농림어업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GDP 1,173 27 323 2 21 69 615

비중 100 2.3 27.5 0.2 1.8 5.9 52.4

(단위:조원, %)

2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명목GDP(억불) 9,511 10,493 9,310 8,329 -

경제성장율
(전년동기비, %)

5.2 5.1 2.3 0.2
6.1

(잠정)

무역

상품수출(억불) 3,365 3,896 4,347 3,582 4,643

상품수입(억불) 3,051 3,524 4,295 3,203 4,224

상품수지(억불) 314 371 52 379 419

경상수지(억불) 141 218 32 328 282

외환보유액(억불)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2,390 2,622 2012 2,700 2,916

환율(원/달러, 

기간평균)
996 929 1,103 1,276 1,156

금리

(%)

콜금리(1일) 4.19 4.77 4.78 1.98 2.16

회사채

유통수익율(3년)
5.17 5.70 7.02 5.81 4.66

물가
(증가율,

%)

생산자 0.9 1.4 8.6 △0.2 3.8

소비자 2.2 2.5 4.7 2.8 2.9

실업률(%, 계절조정) 3.5 3.2 3.2 3.6 3.7

산업

생산1)

(%)

전산업 8.4 6.9 3.4 △0.1 16.2

제조업 8.7 7.1 3.4 △0.2 16.7

제조업

가동율
80.1 80.3 77.6 74.4 81.2

주가지수
(KOSPI 평균지수)

1,352 1,712 1,529 1,429 1,765

* 주 : 증가율:전년대비, 1) 산업 생산 지수(2005=100) 증감율

* 출 처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 통계청, World Bank 

한국의 GDP 및 분야별 비중(2010)

* 출처 : 한국은행, 원계열, 명목

** 통계기법상의 이유로 총량과 그 구성요소간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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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명목GDP(억불) 133,989 140,618 143,691 141,191 146,242P

실질GDP(억불)

(증가율, %)

129,762
(2.7)

132,289
(1.9)

132,289
(0.0)

128,806
(△2.6) 

135,262P

(2.6)

무역1)

상품수출(억불)

(증가율, %)

10,158
(13.8)

11,384
(12.1)

12,770
(12.2)

10,465
(△18.1)

12,891
(20.6)

상품수입(억불)

(증가율, %)

18.631
(10.7)

19,694
(5.7)

21,172
(7.5)

15,625
(△26.2)

19,356
(22.9)

상품수지 △8,822 △8,310 △8,402 △5,160 △6,465

경상수지(십억불) △804 △727 △706 △420 -

금리

(%)

Federal Fund 

Rate
5.25 4.25 0.25 0.25 0.25

장기국채수익률2) 4.79 4.63 3.67 3.26 3.21

물가3)

(증가율,

%)

생산자 3.0 3.9 6.3 △2.5 4.2

소비자 3.3 2.9 3.8 △0.4 1.6

실업률(%) 4.6 4.6 5.8 9.3 9.6

노동생산성4) (%) 0.9 1.9 1.8 3.0 3.5

산업

생산5)

(%)

전산업 2.3 1.5 △2.2 △9.7 5.9

제조업 2.5 1.4 △3.2 △11.4 5.8

제조업

가동율
79.4 79.0 75.1 66.9 69.1

주가지수6) 12,463 13,265 8,776 10,428 11,678

  * 

주 : 증가율:전년대비 1) 국제수지(BOP) 기준  2) 30년만기 (2002.3월 이후는 10년만기) 3) 생산자물가는 

최종재기준 4) 전산업(농업부문 제외) 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기준 (1992=100) 5)지수(1992=100) 증감율  

6)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P는 잠정치

* 출 처 : 미상무부, 노동부, Federal Reserve Bulletin, International Financial Status (IMF),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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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ᆞ미간 교역통계

1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교역 현황

(단위 : 억불)

순

위

2008 2009 2010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
4,220 4,353 -133 (전체)

6,866

(100%)
3,635 3,231 404 (전체)

8,916

(100%)
4,664 4,252 412

1 중국
1,683

(19.6%)
914 769 145 중국

1,409

(20.5%)
867 542 325 중국

1,884

(21.1%)
1,169 716 453

2 GCC
1,006

(11.7%)
150 855 -705 EU

788

(11.5%)
466 322 144

ASEAN

(싱가

포르 

포함)

973

(10.9%)
532 441 91

3 EU
984

(11.5%)
584 400 184

ASEAN

(싱가

포르 

포함)

750

(10.9%)
410 341 69 일본

925

(10.4%)
282 643 -361

4

ASEAN

(싱가포

르포함)

902

(10.5%)
493 409  84 일본

712

(10.4%)
218 494 -277 EU

922

(10.3%)
535 387 148

5 일본
892

(10.4%)
283 610 -327 미국

667

(9.7%)
377 290 87 미국

902

(10.1%)
498 404 94

6 미국
847

(9.9%)
464 384  80 GCC

616

(9.0%)
117 499 -382 GCC

789

(8.9%)
125 664 -539

7 호주
232

(2.7%)
52 180 -128 홍콩

211

(3.1%)
197 15 182 대만

285

(3.2%)
148 136 12

8 대만
221

(2.6%)
115 106 9 호주

200

(2.9%)
52 148 -96 홍콩

272

(3.1%)
253 19 234

9 홍콩
220

(2.6%)
198 22 175 대만

194

(2.8%)
95 99 -4 호주

271

(3.0%)
66 205 -138

10 러시아
181

(2.1%)
97 83 14 인도

122

(1.8%)
80 41 39 러시아

177

(2.0%)
78 99 -2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교역액 순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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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ᆞ미 서비스ᆞ투자 교역 현황

가. 한ㆍ미간 서비스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교역액 286.24 334.27 390.81 386.28 340.77

대미수출 120.14 131.55 163.97 148.94 122.92

대미수입 166.10 202.72 226.84 237.34 217.85

서비스수지 -45.96 -71.17 -62.87 -88.40 -94.93

* 출처 : 한국은행 

**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국 서비스교역 흑자규모(2009: 43억불, 2010: 51억불)가 한국은행 통계와 상이 

나. 한ㆍ미간 투자 통계 현황

 (1) 우리나라의 대세계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단위: 억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누 계

한국 → 해외 65.1 67.1 65.6 92.5 97.7 195.8 304.3 370.6 305.8 335.5 269.0 2,675.8

해외 → 한국 112.9 91.0 64.7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53.7 1,789.5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신고금액기준), 누계 : 1968～2011.6월말까지

※ 우리의 해외투자 현황(2010 누계): 총 2,444억불, ➀중국 (458억불), ②미국 (412억불), ③홍

콩 (132억불), ➃베트남 (130억불), ⑤영국 (91억불), ⑥인도네시아 (85억불) 순

 (2) 한ᆞ미 투자 현황(2011.6월 누계)

 � 양국간 투자규모는 상호 대등한 수준 (미→한 448.9억불, 한→미 533.8억불)

   o 2006년 對미 투자액이 對한국 투자액을 넘어선 이후, 동 추세가 지속 

     (2006~2011.6월 : 미→한 99.4억불, 한→미 345.9억불)

                                                               (단위 : 억불, 신고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총누계*

미 → 한

(비중)

38.8

(34.4)

44.9

(46.4)

12.4

(19.2)

47.2

(36.9)

26.9

(23.3)

17.1

(15.2)

23.3

(22.1)

13.3

(11.3)

14.9

(12.9)

19.7

(15.1)

11.1

(20.7)

448.9

(25.1)

한 → 미

(비중)

19.2

(29.4)

14.7

(22.0)

 0.8

(12.1)

14.8

(16.0)

14.4

(14.7)

22.1

(11.3)

44.4

(14.6)

62.7

(16.9)

39.8

(13.0)

51.1

(15.2)

125.8

(46.8)

533.8

(19.9)

* 출처: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비중은 전세계 규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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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업종별 대미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농ㆍ임업ㆍ

어업ㆍ광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 금융보험

숙박

음식점

여가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

금 액 39.6 113.3 7.1 107.3 6.4 20.0 39.1 10.2 4.31 26.2

비 중 9.6 27.5 1.7 26.0 1.6 4.9 9.5 2.5 1.0 6.4

    *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비중 : 대미투자 누계금액(412억불) 대비 

 (4) 미국의 업종별 대한투자(2010 누계)
(단위: 억불, %)

업  종 농ㆍ축ㆍ수산ㆍ광업 제조업 서비스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합  계

금 액 0.7 132.9 268.8 35.5 437.8

비 중 0.2 30.3 61.4 8.1 100.0

    * 출처: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3  한ᆞ미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0)

(단위 : 억불, MTI 4단위 기준)

순

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1 무선전화기 78 15.7% 반도체제조용장비 31 7.8%

2 승용차 66 13.2% 집적회로반도체 30 7.5%

3 자동차부품 41 8.2% 항공기 17 4.3%

4 집적회로반도체 34 6.9% 사료 16 4.1%

5 제트유및등유 23 4.7% 항공기부품 14 3.7%

6 타이어 11 2.3% 고철 12 2.9%

7 섬유기계 11 2.2% 기타정밀화학원료 9 2.2%

8 항공기부품 10 2.0% 곡류 7 1.7%

9 철강관 9 2.0% 기타정밀화학제품 6 1.7%

10 냉장고 8 1.7% 합성수지 6 1.6%

계
소계 291 58.9% 소계 148 37.5%

전체 498 100% 전체 404 100%

 *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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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과의 교역통계

1  우리나라의 주요국간의 교역 통계

(단위 : 억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역

규모

(비중)

    전체
5,457

(100.0%)

6,348

(100%)

7,283

(100%)

8,573

(100%)

6,866

(100%)

8,916

(100%)

    중국
1,006

(18.4%)

1,180

(18.6%)

1,450

(19.9%)

1,683

(19.6%)

1,409

(20.5%)

1,884

(21.1%)

    일본
724

(13.3%)

785

(12.4%)

826

(11.3%)

893

(10.4%)

712

(10.4%)

925

(10.4%)

     EU
710

(13.0%)

785

(12.4%)

928

(12.7%)

984

(11.5%)

788

(11.5%)

922

(10.3%)

    미국
719

(13.2%)

768

(12.1%)

830

(11.4%)

848

(9.9%)

667

(9.7%)

902

(10.1%)

수출

    전체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중국 619 695 820 914 867 1,169
    일본 240 265 264 283 218 282
     EU 437 485 560 584 466 535
    미국 413 432 458 464 376 498

수입

    전체 2,612 3,094 3,568 4,353 3,231 4,252
    중국 386 486 630 769 542 716
    일본 484 519 563 610 494 643
     EU 273 301 368 400 322 387
    미국 306 337 372 384 290 404

교역 

수지

    전체 232 161 147 -133 404 412
    중국 233 209 190 145 325 453
    일본 -244 -254 -299 -327 -277 -361
    EU 164 184 192 184 144 148
    미국 108 95 86 80 86 94

<주요 교역국별 교역수지 비교(200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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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 출 수 입 교역총액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국 가 금액 점유율

순위 전세계 92,7156 100 전세계 136,087 100 전세계 22,8803 100

15개국 67,214 72.5 15개국 100,275 73.7 15개국 134,585 58.8

1 캐나다 17,198 18.5 중국 25,185 18.5 캐나다 38,283 16.7

2 멕시코 11,497 12.4 캐나다 21,084 15.5 중국 32,074 1.4

3 중국 6,889 7.4 멕시코 16,119 11.8 멕시코 27,617 12.1

4 일본 4,834 5.2 일본 8,183 6.0 일본 13,017 5.7

5 독일 3,844 4.1 독일 4,952 3.6 독일 8,795 3.8

6 영국 3,823 4.1 영국 3,179 2.3 영국 7,002 3.1

7 한국 2,696 2.9 한국 3,107 2.3 한국 5,802 2.5

8 네덜란드 2,505 2.7 프랑스 2,758 2.0 프랑스 4,780 2.1

9 브라질 2,260 2.4 대만 2,588 1.9 대만 4,573 2.0

10 싱가폴 2,159 2.3 아일랜드 2,400 1.8 브라질 4,202 1.8

11 프랑스 2,022 2.2 나이지리아 2,291 1.7 네덜란드 3,875 1.7

12 대만 1,985 2.1
베네 

주엘라
2,222 1.6 벨기에 3,500 1.5

13 벨기에 1,919 2.1 인도 2,079 1.5 싱가폴 3,484 1.5

14 홍콩 1,912 2.1
말레 

이시아
2,065 1.5 인도 3,375 1.5

15 스위스 1,672 1.8 사우디 2,063 1.5 이탈리아 3,073 1.3

2  미국의 주요국간의 교역 통계

 

(단위 : 억불, %)

 * 주 : 통계집계상의 차이로 수출입 액수에서 한국측 통계와 차이 보임.

 * 출 처 : U.S. Census Bureau (Foreign Trad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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